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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조서 

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조서

1.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2021.1.21.)에 따라 관할구역에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의무화 됨.

◦ 2017년 2월 성장관리계획 최초수립 이후 2019년 12월 변경고시 된 「중구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운영 시에 제기된 문제점 및 민원사항, 지정목적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비방안을 수립함.

2.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조서(변경없음)

 1)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변경
중구 

성장관리
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중구

합 계 21,045,485

2017.2.20.

운남동 1,968,347 

운북동 4,241,384

운서동 116,188

중산동 3,588,142 

을왕동 4,071,050 

남북동 2,158,210 

덕교동 1,788,984 

무의동 3,11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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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구분(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면  적(㎡)

중구
성장
관리
계획
구역

합 계 - 21,045,485

주거형
◦저층주택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저층·

저밀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시설 
확보로 편리한 생활권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12,250,440

관광휴양형
◦지역특성을 활용한 관광기능 강화를 위해 해변 

또는 해수욕장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관광·
상업기능 등 다양한 개발을 유도하고 이용객을 
위한 지원 및 편의기능 확보가 필요한 지역

1,909,263

관리유도형
◦집단화된 기개발지 외의 개발가능지로 향후 

도입기능 유치를 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대규모 블록단위 미개발지로 향후 계획적 개발 
등을 위해 일정기간 개발의 유보가 필요한 지역

6,88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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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의무사항)(변경)

가) 도로계획선(도로)이 계획된 진입도로 개설(민간부문)
◦ 개발행위자가 도로계획선에 따라 소요폭 이상을 확보·개설해야 하는 진입도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조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으로 설정된 도로)
◦ 도로계획선 내 진입도로는 도로계획선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제6조(도로개설:의무사항)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개설

구  분 번
호 노선명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영종지역
기반시설
(도로계획)

- 1 영-소로3-Z 6 146 중로1-651 영-소로3-A 　
- 2 영-소로3-AA 6 540 중로1-651 소로1-48 　
- 3 영-소로2-D 8 1,270 중로1-651 중로1-651 　
- 4 영-소로2-E 8 569 대로1-502 중로1-651 　
- 5 영-소로2-F 8 273 대로1-502 소로2-3 　
- 6 영-소로2-H 8 648 중로1-652 중로3-651 　
- 7 영-소로3-AB 6 395 소로2-4 영-소로3-R 　
- 8 영-소로2-K 8 697 중로2-853 중로2-853 　
- 9 영-소로2-L 8 256 중로2-865 중로2-853 　
- 10 영-소로2-M 8 323 중로1-653 소로1-1 　
- 11 영-소로2-N 8 315 소로1-1 운남지구구역계 　
- 12 영-소로3-A 6 706 중로1-651 중로1-651 　
- 13 영-소로3-B 6 428 중로1-651 영-소로3-A 　
- 14 영-소로3-D 6 488 중로1-651 영-소로3-AA 　
- 15 영-소로3-E 6 222 중로1-653 소로2-3 　
- 16 영-소로3-F 6 247 중로1-653 운남동 534-13 　
- 17 영-소로3-G 6 318 중로1-653 중로1-653 　
- 18 영-소로3-I 6 324 중로1-653 영-소로3-K 　
- 19 영-소로3-J 6 212 영-소로3-K 영-소로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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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번
호 노선명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영종지역
기반시설
(도로계획)

- 20 영-소로3-K 6 1,178 중로1-653 중로3-652 　
- 21 영-소로3-L 6 144 소로2-7 영-소로3-M 　
- 22 영-소로3-M 6 305 대로1-502 소로2-7 　
- 23 영-소로3-O 6 219 중로1-652 소로3-1 　
- 24 영-소로3-P 6 464 중로1-652 중로3-651 　
- 25 영-소로3-Q 6 857 중로1-652 중로1-652 　
- 26 영-소로3-R 6 450 중로3-651 소로2-4 　
- 27 영-소로3-S 6 493 중로2-851 소로2-2 　

기정 28 영-소로3-W 6 1,073 중로2-865 중로2-865 　
변경 28 영-소로3-W 6 1,073 중로2-865 중로2-865 선형변경
- 29 영-소로3-X 6 599 중로2-853 중로2-853 　
- 30 영-소로3-Y 6 188 대로1-502 중로2-853 　

용유·무의
지역

기반시설
(도로계획)

- 31 용-소로1-A 10 542 대로2-501 대로3-504 　
- 32 용-소로2-A 8 595 대로3-505 소로2-10 　
- 33 용-소로2-B 8 340 대로3-505 소로2-12 　
- 34 용-소로2-C 8 703 대로3-505 중로3-676 　
- 35 용-소로2-D 8 159 대로3-505 소로2-11 　
- 36 용-소로2-E 8 139 대로3-505 소로2-11 　
- 37 용-소로3-AW 6 195 용-소로2-H 을왕동 742-7 　
- 38 용-소로2-H 8 437 대로3-505 대로3-505 　
- 39 용-소로2-K 8 743 대로2-501 중로1-503 　
- 40 용-소로2-L 8 191 중로1-503 용-소로2-K 　
- 41 용-소로2-M 8 206 중로1-512 용-소로2-N 　
- 42 용-소로2-N 8 510 대로2-501 중로1-512 　
- 43 용-소로2-O 8 6 대로2-501 용-소로2-N 　
- 44 용-소로2-P 8 11 대로2-501 용-소로2-N 　
- 45 용-소로2-Q 8 15 대로2-501 용-소로2-N 　
- 46 용-소로2-R 8 18 대로2-501 용-소로2-N 　
- 47 용-소로2-S 8 333 중로1-512 용-소로2-T 　
- 48 용-소로2-T 8 334 대로3-504 중로1-512 　
- 49 용-소로2-U 8 16 대로2-501 용-소로2-T 　
- 50 용-소로2-V 8 10 대로2-501 용-소로2-T 　
- 51 용-소로2-W 8 85 대로2-501 대로3-504 　
- 52 용-소로2-X 8 261 무의동 산129-2 무의동 763-1
- 53 용-소로2-Y 8 160 중로1-505 중로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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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번
호 노선명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용유·무의
지역

기반시설
(도로계획)

- 54 용-소로3-U 6 312 중로1-505 중로1-505 　
- 55 용-소로2-AA 8 201 중로2-501 소로2-13 　
- 56 용-소로3-B 6 387 소로2-10 용-소로2-A 　
- 57 용-소로3-C 6 282 용-소로2-A 용-소로3-B 　
- 58 용-소로3-F 6 755 대로2-501 중로1-502 　
- 59 용-소로3-G 6 304 용-소로3-F 용-소로3-F 　
- 60 용-소로3-H 6 270 용-소로3-F 용-소로3-I 　
- 61 용-소로3-I 6 215 중로1-502 용-소로3-F 　
- 62 용-소로3-J 6 187 용-소로3-I 을왕동 산16-1 　
- 63 용-소로3-K 6 409 용-소로3-L 용-소로3-F 　
- 64 용-소로3-L 6 1,420 소로2-6 용-소로3-F 　
- 65 용-소로3-N 6 693 대로3-505 중로1-503 　
- 66 용-소로3-O 6 275 용-소로3-N 용-소로3-N 　
- 67 용-소로3-P 6 540 중로1-503 소로2-6 　
- 68 용-소로3-R 6 611 대로2-501 중로1-503 　
- 69 용-소로3-S 6 26 대로2-501 용-소로3-R 　
- 70 용-소로3-T 6 163 소로1-6 소로2-15 　
- 71 용-소로3-W 6 160 대로3-504 용-소로3-T 　
- 72 용-소로3-V 6 201 용-소로3-U 용-소로3-T 　
- 73 용-소로3-Z 6 719 중로1-504 중로1-504 　
- 74 용-소로3-AC 6 455 대로2-501 대로2-501 　
- 75 용-소로3-AD 6 177 중로1-502 용-소로3-AC 　
- 76 용-소로3-AF 6 925 용-소로3-L 용-소로3-AG 　
- 77 용-소로3-AG 6 367 중로1-502 용-소로3-AH 　
- 78 용-소로3-AH 6 369 중로1-502 소로2-6 　
- 79 용-소로3-AI 6 1,061 중로1-502 중로1-502 　
- 80 용-소로3-AJ 6 210 중로1-503 용-소로3-AI 　
- 81 용-소로3-AK 6 336 중로1-503 용-소로3-AJ 　
- 82 용-소로3-AL 6 672 대로2-501 중로3-675 　
- 83 용-소로3-AM 6 368 용-소로3-AQ 용-소로3-AL 　
- 84 용-소로3-AN 6 166 용-소로3-AQ 용-소로3-AL 　
- 85 용-소로3-AO 6 156 중로3-675 용-소로3-AQ 　
- 86 용-소로3-AP 6 162 소로1-13 용-소로3-AQ 　
- 87 용-소로3-AQ 6 1,160 용-소로3-AP 용-소로3-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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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계획선(도로)이 계획되지 않은 진입도로 개설(변경없음)

   

◦ 개발행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모두 적합하게 확보(다른 법령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확보)･
개설하여야 함.

◦ 택지식 단지개발사업(대지면적 3,000㎡이상)을 조성하거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관광숙박시설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민간부문)

-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또는 법정도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접 분기하여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도로 폭 4미터 이상으로 개설되어 
사용 중인 도로를 말한다. 이하 “법정도로”라 한다)에서 직접 분기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부지까지 도로의 폭 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 개설하여야 하며, 이때 분기전 
법정도로의 도로 폭이 6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도로도 도로 폭 6미터 이상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부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또는 법정도로, 현황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접하는 부분 전체를 진입도로로 
보고 6미터 이상의 소요 폭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폭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나 개설하여야 하며, 이때 분기전 진입도로의 도로 
폭이 6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부지까지 도로 폭 6미터 이상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개설 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기타 도로 확보 및 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구  분 번
호 노선명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용유·무의
지역

기반시설
(도로계획)

- 88 용-중로3-A 12~15 3,590 중로2-208 중로3-675 　
- 89 용-중로3-B 12 172 중로1-503 용-중로3-A 　
- 90 용-소로2-AC 8 523 중로2-801 소로2-12
- 91 용-소로2-AD 8 522 소로1-12 소로1-12
- 92 용-소로3-AR 6 620 용-중로3-A 용-중로3-A
- 93 용-소로3-AS 4 111 무의동 998-5 무의동 998-13
- 94 용-소로3-AT 6 244 무의동 849-12 무의동 849-30
- 95 용-소로3-AU 6 382 용-중로3-A 용-중로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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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시설(공공부문)(변경없음)

가. 공원(권장사항)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공원 근린
공원

중구 중산동 
산193-5번지 일원 10,011

나. 공공공지(권장사항)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공공공지 중구 운남동 528번지 일원 361
기정 2 공공공지 중구 중산동 1273-1번지 일원 960
기정 3 공공공지 중구 중산동 1743번지 일원 121
기정 4 공공공지 중구 운북동 1254-1번지 일원 1,880
기정 5 공공공지 중구 운남동 산4-1번지 일원 1,223
기정 6 공공공지 중구 덕교동 103-19번지 일원 2,062
기정 7 공공공지 중구 덕교동 667-7번지 일원 3,941
기정 8 공공공지 중구 덕교동 663-1번지 일원 1,159

3) 방재시설(공공부문)(변경없음)

가. 저수지(권장사항)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저수지 중구 중산동 산222번지 일원 1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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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보행통로(의무사항)(변경없음)

       

◦ 이용자들의 해변부 공유 및 해변 접근 등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계획된 토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다만, 개발행위자가 계획된 공공보행통로를 
확장하여 추가조성(권장) 하거나, 폭 2미터 이상의 공공보행통로의 설치 제안 가능

◦ 공공보행통로 설치의 주체는 개발행위자가 부담하여 개설(원칙)
◦ 공공보행통로의 조성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준수

5) 포켓쉼터(권장사항)(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 밀집지역의 필지 내 유휴부지(대지 내 일부공간)에 전면도로와 
접하여 최소 30㎡ 이상 규모로 포켓쉼터 조성을 권장

◦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승인 대상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연접개발 규모를 
산정하여 주택사업승인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면적의 10%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놀이터 등) 설치를 권장

◦ 기타 포켓쉼터 및 주민공동시설의 조성방법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준수

6) 소규모 필지의 공동개발(권장사항)(변경없음)

    

◦ 도로계획선으로 단절된 필지면적이 도시계획조례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에 따른 
분할기준 이하로서 대지의 사용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그 필지를 공공시설(도로)로 
추가 조성하거나 인접 토지와 공동개발 권장

◦ 소무의도 지역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의 기존필지(성장관리방안 시행(2017.2.20.) 
이전 필지에 한한다)를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자율적 공동개발 권장

◦ 소규모 필지의 공동개발의 세부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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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건축물 용도

가. 주거형 건축물 용도

      
유형명 구분 건축물 용도

주거형

기본
방향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기본시설 확보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 개발로 편리한 생활권 형성 유도
◦생활권 기능 외 공장 등 타기능 입지 제한(중로이상 도로변 유도, 

주거밀집지역 이격 등)
※ 주거밀집지역 : 건물의 대지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10호이상의 

주택(공가는 제외)지역을 말함 (지침 제4조제1항제6호)

권장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건축물 중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수리점, 제조업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다만, 개설이 완료된 
주요도로[중로이상] 변 150m이내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하며, 
생산녹지지역은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제7호 판매시설 중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5호에 따른 판매시설(다만, 개설이 완료된 주요도로[중로이상] 
변 150m이내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함)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관련법규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건축물 중
◦제1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기숙사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생산녹지지역에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및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 수리점 및 제조업소는 개설이 
완료된 주요도로[중로이상] 변 150m이내로서 12m이상 도로에 
접하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이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단, 전시장 허용)
◦제6호 종교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종교집회장 허용)
◦제7호 판매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5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개설이 완료된 주요도로[중로이상] 변 150m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허용)

◦제8호 운수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개설이 완료된 주요도로[중로이상] 
변 150m이내에 설치하는 운수시설 허용)

◦제9호 의료시설(단, 개설이 완료된 주요도로[중로이상] 변 150m이내에 
설치하는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외 의료시설 허용)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교습소
◦제12호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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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명 구분 건축물 용도
◦제13호 운동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개설이 완료된 주요도로[중로이상] 

변 150m이내 설치하는 옥외골프연습장 외 운동시설 허용)
◦제14호 업무시설
◦제15호 숙박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개설이 완료된 주요도로[중로이상] 

변 150m이내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 허용)

◦제16호 위락시설
◦제17호 공장
◦제18호 창고(단, 농·임·축·수산업용 허용)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주차장 및 세차장, 
개설이 완료된 주요도로[중로이상] 변 150m이내로서 12m이상 
도로에 접하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이격하여 설치하는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자연녹지지역내] 
허용)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허용)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단, 하수 등 처리시설 허용)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단, 국방·군사시설 허용)
◦제25호 발전시설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제28호 장례시설(단, 개설이 완료된 주요도로[중로이상] 변 150m이내로서 

12m이상 도로에 접하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이격하여 
설치하는 장례시설 허용)

◦제29호 야영장시설(단, 무의지역에 한하여 허용)
※ 단, 불허용도 외 허용용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장제1절(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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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휴양형 건축물 용도

      
유형명 구분 건축물 용도

관광
휴양형

기본
방향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상업기능 등 다양한 개발 유도
  (근생,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 용도 수용)
◦해변 이용객을 위한 지원 및 편의기능 유도

권장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건축물 중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7호 판매시설 중｢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5호에 따른 판매시설에 한함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제12호 수련시설
◦제15호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로서 

자연녹지지역에 한함)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제29호 야영장시설

불허
용도

◦관련법규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건축물 중
◦제1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기숙사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단, 소무의도 지역 허용),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단, 
소무의도 지역 내 설치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허용)

◦제6호 종교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종교집회장 허용)
◦제7호 판매시설(단,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5호에 따른 판매시설 제외)
◦제8호 운수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운수시설 허용)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10호 교육연구시설(단, 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및 교육원 허용)
◦제11호 노유자시설(단, 아동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허용)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제15호 숙박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 허용)
◦제16호 위락시설
◦제17호 공장
◦제18호 창고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주차장 허용)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단, 하수 등 처리시설 허용)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단, 국방·군사시설 허용)
◦제25호 발전시설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제28호 장례시설

※ 단, 불허용도 외 허용용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장제1절(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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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리유도형 건축물 용도

       
유형명 구분 건축물 용도

관리
유도형

기본
방향

◦ 개발수요의 중점관리구역으로 집중 유도
◦ 장래 계획단위 개발을 고려한 용도 제한, 점적인 개발 지양

불허
용도

◦관련법규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건축물 중
◦제1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제2호 공동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면적 기준 없이 모두 불허하며, 수리점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단, 전시장 허용)
◦제6호 종교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종교집회장 허용)
◦제7호 판매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제5호에 따른 판매시설 허용)
◦제8호 운수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운수시설 허용)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제12호 수련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수련시설 허용)
◦제13호 운동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옥외골프연습장 외 

운동시설 허용)
◦제14호 업무시설
◦제15호 숙박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 허용)
◦제16호 위락시설
◦제17호 공장
◦제18호 창고(단,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허용)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주차장 허용)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단,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허용)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단, 하수 등 처리시설 허용)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단, 국방·군사시설 허용)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제27호 관광휴게시설(단,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관광휴게시설 허용)
◦제28호 장례시설
◦제29호 야영장시설(단, 자연녹지지역내 설치하는 야영장시설 허용)

※ 단, 불허용도 외 허용용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장제1절(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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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 규

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따름
◦ 자연녹지지역의 기준 건폐율･용적률 및 생산녹지지역의 기준 건폐율에서 다음 사항의 인

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상한 건폐율․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음. 
◦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의 세부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준수하여야 함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비 고기 준 상 한 기 준 상 한
자연녹지지역 20 30 80 100
생산녹지지역 20 30 80 -

<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범위 >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건폐율 용적률
자연·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
유도 
인센
티브 
항목

기반
시설 
계획

도로, 
공공
보행
통로 
조성

의무사항 기준건폐율×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2.0]

기준용적률×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1.0] 의무사항

권장사항권장사항 기준건폐율×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4.0]

기준용적률×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2.0]

포켓쉼터 조성 기준건폐율×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1.0]

기준용적률×
[(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0.5] 권장사항

공동개발 1% 2% 권장사항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3% 6% 권장사항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전면
공지

보
차
도
형

의무 기준건폐율×
[(전면공지조성면적/대지면적)×2.0]

기준용적률×
[(전면공지조성면적/대지면적)×1.0]

의무사항
권장사항

권장 기준건폐율×
[(전면공지조성면적/대지면적)×4.0]

기준용적률×
[(전면공지조성면적/대지면적)×2.0]

녹
지
형

의무 기준건폐율×
[(전면공지조성면적/대지면적)×1.0]

기준용적률×
[(전면공지조성면적/대지면적)×0.5]

권장 기준건폐율×
[(전면공지조성면적/대지면적)×2.0]

기준용적률×
[(전면공지조성면적/대지면적)×1.0]

배치, 외관, 색채 1.5% 3% 의무사항
권장사항

경사지붕 1.5% 3% 권장사항
옥상녹화 1% 3% 권장사항

1. 상한 건폐율(용적률) ≥ 기준건폐율(용적률) + 건폐율(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3.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 포켓쉼터, 전면공지 

면적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산정 면적에서 제외(단 기부채납 면적은 포함)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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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건폐율 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공동개발 소규모 공동개발 2% 4% 권장사항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3% 6% 권장사항
건축물
높  이 2층 이하 4% 8% 권장사항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외관, 색채 1.5% 3% 의무사항
권장사항

경사지붕 1.5% 3% 권장사항
옥상정원 1% 2% 권장사항

1. 상한 건폐율(용적률) ≥ 기준건폐율(용적률) + 건폐율(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3.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 포켓쉼터, 전면공지 

면적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산정 면적에서 제외(단 기부채납 면적은 포함)

< 소무의도 지역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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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배치·행태·색채·높이 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건축물의 배치

  

구     분 계획의 내용 비  고

건축물의 
방향

◦ 건축물의 신축 시 건축물의 방향은 가급적 대지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 유지

◦ 건축물의 배치는 이웃 건축물과 벽면선이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 확보

◦ 건축물은 해안방향에서 조망 시 대지 내 입면차폐도를 저감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배치

  - 해안경관축 방향 개방지수 인접건축물 배치를 고려하여 30% 이상 확보
(단, 예단포항, 삼목항 구역 제외) 

의무사항

전면공지

확보기준

◦ 건축물 이격거리 준수(소무의도 지역 제외)
   - 도시계획도로(15m 미만), 도로계획선, 4미터이상 도로: 2m
   - 구거･소하천: 2m
◦ 이격거리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와 비교 하여 강화된 이격거리 
적용

◦ 기타 확보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준수

의무사항
권장사항

조성기준

※확보된 완충공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1m의 전면공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전면공지를 확장하여 1m이상 
추가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 도로 변 전면공지 조성
  - 전면공지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등 차량･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통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

  - 도로의 폭 6m 미만에 접하여 조성하는 전면공지는 최소 
6미터 도로의 폭을 확보하여 전면도로와 동일한 형태로 
조성

  - 전면공지는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0퍼센트 이상 해당하는 부분에 조경(관목 및 
초화류 화단 등) 설치를 권장

◦ 구거･소하천 변 전면공지 조성
  - 전면공지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전면공지의 녹지조성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경기준(국토부고시)을 적용할 수 있음
◦ 기타 전면공지의 조성에 대하여는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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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형태·색채

구     분 계획의 내용 비  고

건축물
외관

재료
및 외관

◦ 건축물의 재료 사용 권장(의무)
  - 재료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료
  -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재료
  - 사용된 재료의 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업 생산재
  - 상기 재료가 조합된 공업 생산제품
  - 첨단 기술에 의해 생겨난 재
    ※ 목재, 석재, PC 콘크리트 판, 내후성 강판, 벽돌, 점토 판, 

유리, 무광 금속판재, 외장합판 등
◦ 지붕 및 외벽의 주 재료 사용제한(의무)
   - 과도한 반사성 재료(반사유리, 스테인리스 미러 마감 등)
   - 원색계열의 도료 및 그 밖의 재료

(평지붕에 원색 방수재 도포 등) 

의무사항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 건축물의 외관 및 재료의 세부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상 유형별 특성화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

권장사항

지붕

◦ 3층 이하 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평지붕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옥상에 
정원 설치 권장 

◦ 해안연접부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해안의 수평적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평지붕 설치 권장

◦ 기타 지붕의 형태 및 조성 세부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준수

권장사항

담장
및 

대문

◦ 담장 및 대문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주거시설 외부의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는 
1.0m 이하로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사용 권장

권장사항

색채

◦ 성장관리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도서경관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2018” 색채계획 준수

◦ 지붕은 주황, 파랑, 초록 등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채도가 
낮은 색 채로 주변의 자연환경 조화를 고려하여 조성

◦ 기타 세부 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준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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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높이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 층수는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층수) 범위에서 아래 기준을 따름

용도지역 관리유형 허용높이 권장높이
생산녹지지역 주거형 4층 이하 -

관리유도형 4층 이하 -

자연녹지지역
주거형 4층 이하 -

관광휴양형 4층 이하 -
관광휴양형(소무의도) 4층 이하 2층 이하

관리유도형 4층 이하 -

◦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되는 관광숙박시설은 구 도시계획위회 자문을 거쳐 
주변 지역 및 자연경관과 조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
할 수 있음   

4.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계획의 내용 비  고

환경관리
계획

환경입지 ◦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따라 표고, 평균경사도, 평
균입목축적비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의무사항

비탈면등
안전조치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이 수반되는 개발 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개발
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안전 조치 준수

◦ 절토･성토지의 경우에는 옹벽설치는 지양하고 주변 경
관과 조화되도록 자연사면 유지 또는 자연재료(자연
석 등) 사용하여 친환경 부지조성하고 부득이하게 구
조물(옹벽) 설치 시 아래 기준 준수

    - 1단의 옹벽높이는 3미터 이하
    - 옹벽은 2단 이하
    - 옹벽은 2단 설치 시 옹벽 간 수평거리 2미터 

이상 
    - 옹벽 2단 초과 시 비탈면 처리기준

(1:1.5, 거적덮기+Seed Spray)으로 설치

의무사항

환경영향
저감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 시 주변 환경영향을 최
소화 하기 위해 환경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영향저감대책의 세부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
행지침을 준수하여 수립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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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계획의 내용 비  고

경관
계획

옥외
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 이드라인”에 
의거 건축물 옥외광고물계획을 준수하도록 권장

◦ 옥외광고물 적용 범위 및 대상은 옥외광고물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옥외광고물의 정비 시에 적용하고,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을 대상으로 함

◦ 기타 세부 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준수

권장사항

옹벽녹화

◦ 옹벽 설치 시 인공구조물 노출에 따른 경관문제 해소를 위해 덩
굴식물 등을 활용한 입면녹화나 전면에 녹지대 조성을 통해 차폐

◦ 옹벽 소단부는 구조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피식물, 소관목으로 
식재하며, 옹벽 하단부 경계로부터 0.5m이내 공간은 관목, 덩굴식물 
및 지피식물 식재

◦ 기타 세부 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준수

의무사항

친환경
주차장

◦ 주차장은 삭막한 회색의 대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주차장에 
녹지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대지 내 녹지율을 높여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공간 계획

◦ 자연소재 사용 및 녹화(잔디블록, 식생블럭, 중공블럭 등)를 통해 
자연적이며 쾌적한 주차장 확보

◦ 기타 세부 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준수

권장사항

지
형
순
응
개
발

산림
연접부

◦ 주변 산림․구릉지의 자연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 하도록 
건축물 배치하고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의 경사도는 14% 이하로 개설  

◦ 형질변경 시 송림, 자연수림 등의 자연적 완충공간 보전계획 수립 시행
◦ 구릉지역 지형을 활용한 계단식, 테라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형태로 

개발 지향
◦ 산림부분에 지정된 해안탐방로 최대한 확보 유지
◦ 기타 세부 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준수

의무사항

해안
연접부

◦ 해안에 접한 지적공부 경계선로부터 10m(소무의도 5m)까지를 
해안선 보호구역으로 설정(단, 예단포항, 삼목항 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은 해안선보호구역(10m, 소무의도 5m)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이격거리를 확보(단, 예단포항, 삼목항 
구역 제외)하고, 송림 및 사빈 보호를 위해 친환경적인 식재공간을 
조성

◦ 형질변경 시 송림, 자연수림 등의 자연적 완충공간 보전계획 수립 
시행  

◦ 해안선으로부터 개방적인 시야확보를 위하여 저층개발 지향하고, 
건축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차폐되지 않도록 해안 경관축 개방
지수 30% 이상 확보(단, 예단포항, 삼목항 구역 제외) 

◦ 해안공간의 공공이용 증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중심의 공공보행통로 동선 제공

◦ 자연지형에 순응하며 건축물의 색채･지붕형태･외관은 통일감 있도록 
조성

◦ 해안부분에 지정된 해안탐방로 최대한 확보 유지
◦ 기타 세부 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준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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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장관리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성장관리계획의 운용

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나) 성장관리계획 내용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와 성장관리
계획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이나 주변 환경훼손 및 집단민원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음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개
발행위 분과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용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자문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함

◦ 해안선과 해안도로 사이의 대지의 개발행위허가(단,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
축신고 대상 규모 이내의 경우 자문대상에서 제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로서 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진입도로 개설(미준공도로를 이용한 추가개발 시
에는 도로 연장 합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심의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용도. 단, 중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안마 시술소, 노래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공판장, 대규모점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

장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

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석유가스판매소, 액화석유가스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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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적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관망탑, 휴게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라)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를 부여받아 건축된 건
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서식에 따
라 건축물대장 갑지의 “지역”란에 성장관리계획구역 편입사항을 기재하고 
‘그 밖의 사항’ 관련 서식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완화항목, 완화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다.

마) 성장관리계획을 적용받은 부지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고, 허가조건과 상이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
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기존 건축물이 성장관리계획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
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제2
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음

나)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하려는 부분이 성장관리
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 용도계
획 및 도로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라)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를 부여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 당초 허가 시 부여받은 인센티브 사항을 유지하여야 함

마) 기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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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성장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시행과 그 외의 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에 따름


